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안내서

□ 개 요

 ㅇ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를 앞두고 

발주자와 업계의 이해 제고와 제도 보완을 위해 「대업종화 시범사업」 

대상 공사를 선정하여 발주

* 하반기 시범사업 총 22건(국가 11건, 지자체 11건)

□ 시범사업 유형

  ①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여 발주

기 존 대업종화 시범사업

<예시>

종합공사 (4개 업종)

⇨
종합공사 (2개 대업종)

토공 포장 도장 방수
지반조성·포장

공사

도장·습식·방수·

석공사

  ②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

기 존 대업종화 시범사업

<예시>

종합공사 (2개 업종)

⇨
전문공사 (1개 대업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

공사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

  ③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

기 존 대업종화 시범사업

<예시>
전문공사 (1개 업종)

⇨
전문공사 (1개 대업종)

도장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시범사업 유형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여 설명한 것이며 개별 발주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조건

 ㅇ 입찰참가 조건(등록기준 등)을 충족하는 모든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

건설사업자 참여 가능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유형①>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대업종 및 기타 전문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유형②, ③> 대업종에 포함되는 기존의 면허를 보유한 모든 전문건설

업체 입찰참여 가능

□ 적격심사 평가 기준

 ㅇ 시공경험 평가(실적평가) 

  - 기존 전문업종별 실적을 대업종별로 합산하여 평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ㆍ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예시> 보유실적 대업종 실적 인정

유형➊
(종합/토목
분야공사)

토공(건축분야 5억, 토목분야 3억원),

 포장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0억원)

도장(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2억원),

 방수 (건축분야 0억, 토목분야 0억원),

석공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5억원)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인정 기준에 
따라 토목분야로 구분된 실적 인정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3억원)
∴ 토공+포장+보링의 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7억원)
 ∴ 도장+습식⋅방수+ 석공의 대업종

<유형➋>
(전문공사)

조경식재(5억)

 조경시설물(0억)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5억원)

<유형➌>
(전문(도장)

공사)

도장(0억)

습식⋅방수(2억)

석공사(3억)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억원)



 ㅇ 경영상태(재무비율) 평가방법

□ 실적 확인 서류 발급⋅제출 사항

 ㅇ (종합공사 입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대업

종화 시범사업 – 종합공사 입찰용] 발급⋅제출 

 ㅇ (전문공사 입찰)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신청)서[대업종화 시범

사업 – 전문공사 입찰용] 발급⋅제출 

※ 대업종화 시범사업 관련 실적확인서는 해당 시⋅도회를 통해 직접 방문⋅발급
하여 발주처에 제출(오프라인만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적격심사 기준 등 기타 평가 기준의 경우 발주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시 유의 요망

구분 경영상태 평가 기준
유형➊

(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부채비율 : 90.19%, 유동비율 : 149.28%

<유형➋, ➌>
(전문공사)

업종별(대업종화)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현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적용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토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7.28% 219.34%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72.61% 152.3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2.34% 195.05%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78.43% 129.60%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121.42% 141.13%

철강재설치공사

수중공사
수중⋅준설공사업 133.52% 135.25%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 71.24% 112.59%

삭도설치공사

※ 예시)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발주된 전문공사에 참여한 경우 부채비율은 62.34%, 유동비율은 

195.05%를 기준으로 평가진행


